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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요 약 •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국가권

력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기관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과잉수사, 밀

어붙이기식의 기소, 심지어 명백한 혐의가 있음

에도 적정한 소추권행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은폐, 편파수사 및 과잉수사가 그동안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도 사실이며, 검

찰 스스로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주의적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검찰권이 시민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민의 뜻과

괴리된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사왔다.

검찰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

적인 검찰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국민의 인권을 회복할

수있다.

2010년 검찰은 스스로 기소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심정으로 검찰권행사에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킨 점은 시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약

해진 것에 반응하여 검찰 자체의 고육지책이라

는점에서한계를드러낸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일단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지만,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검찰시민위원회제

도는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로 판단해 볼 때 소

극적인 운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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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검찰개혁을 위

해 미국의 기소배심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시민의 감

시와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적 정

당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

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제도에 대한 많

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검

찰시민위원회제도가 현재와 같이 검찰소속 위원

회중의하나로검찰예규에의해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

속히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검찰시민위원

회의의결에대한기속력도부여해야한다.

◈ 주제어 : 대배심, 기소권, 검찰개혁, 검찰심사회, 검찰시민위원회, 기소권 남용

Ⅰ. 서 론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오로지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

주의’와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재량까

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만약 올바른 권한행

사를 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권력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은 특정사건에 대해 과잉수사와 적법절차에 반하는 기소절차 진행

및 명백히 혐의가 입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축소 및 은

폐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심지어 자의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권한행사를

통해 범죄사실 은폐, 편파수사 및 과잉수사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으

며, 지금도 정치적 외압에 의한 눈치보기식 수사로 시민들로부터 권력적,

폐쇄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

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형사사법절차의 전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명 ‘록히드사건’을 통해 전직총

리와 고위 공무원들의 대형 수뢰사건을 오직 법률에 기초해 공정하게

처리하여 오직 검찰은 시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정치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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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독자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0년 검찰은 스스로 검찰 권력은 민주적 통제 및 견제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그 통제 및 견제방안으로서 시민참여를 선택

했다. 즉, 검찰은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통한 통

제를 받겠다고 선언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러한 면에서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족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검

찰시민위원회의 운영방식으로는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검찰권 행

사에 공정성과 적정성 실현의 목표를 제도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산재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므로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와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Ⅱ. 시민의 형사사법참여

1. 시민의 형사사법참여 필요성

대한민국의 역사는 형사법의 제정역사와 같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로 해방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형사법 관련 법률들이 제

정되었다.1) 정부수립을 통해 미국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와 민주성이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한 그동안 일제식민지배하에서의 사법의 관료화를 뿌리 뽑지 못한 채

1) 정부수립이후 형법은 1953년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다(자세한 내용

은 네이버 지식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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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법의 관료화는 권위주의시대까지 이어

져 우리사회의 병폐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제도들을 시도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관료사법을 뿌리 뽑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

들이 있었으나 그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은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

들을 참여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료사법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1) 사법의 관료화에 대한 의미

관료사법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직업적 목적을 가지고 사법절차에 참여

하고, 관료제를 근간으로 일정한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사법시스템이다.

군주제 또는 절대왕권과는 대비되는 형태로 등장한 관료제(Bureaucracy)

는 정부 관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광범위한 조직을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공공의 목표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관료제

는 합리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이상적 방안이기도 하지만,

권력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즉, 관료제란 광범위한 조직체계에

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현상으로서, 계층제적 조직체계를 통치하는 권

력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측면

및 병리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2)

관료제는 일정한 규칙성과 계층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제도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관료들의 직무와 권한은 미리 규정되

어 있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업무가 획일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둘

째, 조직이 계층적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이 상위직의 관

2)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138-144쪽; 최선우, 경찰학, 그린, 2013,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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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독 및 통제를 받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업무가 분업

화 및 전문화되어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해당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관료제는 이러한 특징들 외

에도 다른 기능적․구조적 변화를 통해 병리적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첫째,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규칙준수나 형식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

게 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조직의 목표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

째, 관료제는 구성원의 신분보장과 권력 확보를 위해 법률을 왜곡할 수

있고, 파벌이 형성될 수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역동적 행동보다는

관례나 선례 및 상관의 지시에 따르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할 수 있다.

셋째, 구성원이 한정된 분야의 전문지식만을 가지고 있어 사회현상 및

사회전반에 걸친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3)

이와 같이, 관료제의 특징이 강하게 표현되는 영역이 ‘형사사법 분야’이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형사사

법기관 종사자들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합리

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문가 선발을 통한 관련업무

의 위임, 법률과 규칙강화, 계층적 조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사

법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그동안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4)

2) 일제식민지배하의 관료사법

조선의 절대적 봉건체제가 붕괴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3) 신현기, 경찰인사관리론, 법문사, 2014, 4-6쪽; 이황우․임창호, 현대경찰학개론, 법

문사, 2014, 172-173쪽.

4) 윤지영, 재판 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연구총

서)제11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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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과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력의 개입으로

시민사회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식민지 사법체제’는 행정과 사법이 분화되고,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법

조집단이 형성되는 등 전통적 사법체제와는 다른 변화된 성격을 지닌

사법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미를 비롯한 서구제도와는

달리 권리중심의 법문화를 중시하기보다 권위중심의 법문화에서 벗어나

지 못하였고, 여기에 식민지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결합됨으로서 치

안유지와 사회통제에 초점을 맞춘 사법제도가 형성되었고, 결국 국가경

찰로서 식민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입

법․사법․행정권 모두를 가지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강력한 행정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어렵게 만들었고, 일본과 조선간의 차별적 사

법운영은 취약한 사법구조를 가진 식민국가 국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

로 내몰았다. 결국, 상호견제와 균형이 결여된 중앙집권적 관료사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5)

그리고 일본검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한을 강화하고 예심의 규

문적 수사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검찰이 예심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서류와 조서에 의한 공판절차를 장악함으로써 형사사

법절차에서 막강한 지배력과 장악력을 행사했다. 19세기 검찰권력의 위

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은 정부기관이나 의회를 통한 검찰통제에

실패했고, 법원이나 시민에 의한 검찰권 견제 및 통제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은 사법관료 특히, 검찰에 의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독립성확보,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대한

5)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435-488쪽; 이국운, 법률가의 탄

생, 후마니타스, 2012, 1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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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및 통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루는 근본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식민국가의 억압적 형사사법체제 하에서 경험했던 우리

의 관료사법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6)

3)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관료사법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식민지 사법체제를 붕괴시키고 형사사법체제에

민주성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사법에 대한 독립적 기

반의 부족으로 인해 민주적 사법시스템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관료적 내

부통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7) 또한 미군정하에서 진행되었던 사법개혁

들은 정부수립 이후 더욱 보수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자 했던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간이법원제도’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서 법관인사를 비롯한 법원행정 전반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초점

이 맞추어 졌으며, 검찰청법이 1949년 제정됨에 따라 대검찰청 산하에 중

앙수사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검찰관할의 사법경찰기관이 설치 및 강화

됨에 따라 검찰을 중심으로 전국적 수사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8)

해방 이후, 민주성확보라는 목표 하에 독립된 주권국가의 사법적 토대

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남․북한 냉전체제 하에서 수

립된 이승만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 및 사법체제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4․19혁명을 통해 형사사법시스템 및

6) 윤지영, 앞의 책, 2011, 30-31쪽.

7) 문준영, 앞의 책, 2010, 911-914쪽.

8) 이국운, 앞의 책, 2012, 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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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을

중심으로 다각적 개혁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수립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검찰과 법원조직에 대

한 조직과 인사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이는 각종 통계․

분석적 심사기법이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처리의 효

율성과 신속성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계층제적 관료제 방식을 한층 강화

시킨 면도 있다. 1971년 정부와 법원간의 갈등증폭으로 사법적 파동이

발생했으나, 법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과 법

관추천회의제도를 폐지하였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였다.9)

결과적으로, 일제식민체제를 통해 형성된 관료사법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 환경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공권력이 모든 사회 환경을 통제하게 되면

서 관료사법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관료사법이 문제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의한 법조인 선발 방식은 개방적이며 민주적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무규칙을 통한 직무수행과 신분보장의 마련은

직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

나 이 시기의 관료사법은 정치권력과 독립하여 일반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료사법은 아니었다. 즉, 이 시기의 관료사법은 정치권력에

9) ‘유신헌법’은 대법원판사의 임명방식이나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1973년 개

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판사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임명방식은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윤지영, 앞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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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하면서 시민에 대해서는 매우 권위적인 형태를 보였다. 또한 정치권

력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했던 대상들도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사법을 지향하고 있었다.

2. 시민의 형사사법 참여유형

형사절차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

하다. ① 사법부 구성 단계 ② 수사나 공소제기 단계 ③ 재판단계 ④ 기

타 단계의 유형이다.10)

사법부 구성에의 참여는 ‘미국의 법관선거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법률

가와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법관임용위원회’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들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시험을 통한 성적순으로 법관들을 임용

하면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의해 강력한 보장을 받고 있

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시험을 통과한 소수의 법률가들이 관료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사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구조이다. 독

점적 사법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가진 법률가가 정

확한 문제인식에 의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이

절실했던 군부독재시대에 법률전문가들은 반공을 역점으로 긴급 정부

체제가 형성되어 국가정보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검찰과 법원에

서 예외 없이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법관선거제도’는 일종의 대의제도이다. 국가권력의 시작은 국

민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이념을 생각해 본다면 사법의 영역에서도 가능

하다. 예를 들면 시민이 판․검사 임용과정에 참여하는 형식이라 할 수

10) 윤지영, 앞의 책, 2011, 4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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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양한 시민들은 판․검사 등의 법률가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기존에 변론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판결주체가 누구

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결국 법조인은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인격적 법률가들을 요구하는 흐름이 될 것이다.11)

수사나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참여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검찰은 스폰서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식 대배심제도의 도입을 진행

하였으나, 종국에는 그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

였다.12) 이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견제와 통제를

위한 참여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

도 도입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검찰시민

위원회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고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시민참여를 실

천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판단계에서의 참여는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재판의 주재자로 법관만을 생각하

지만, 재판의 주체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형태는 첫째, 대부분의

재판이 직업재판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형태 둘째, 시민이 직업법관과

분업하는 형태 셋째, 시민과 법관이 협업하는 형태 등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이 직업법관과 분업하는 형태를 배심제라고 하

11) 이국운, 앞의 책, 2012, 285쪽; 장규원․박호현,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에 관

한 고찰”, 동북아연구, 제8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245쪽.

12) 외국의 예로는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예로 들 수 있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에서 <검사와 스

폰서>편을 방송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함께

향응, 촌지 등을 받았다고 실명으로 보도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이를 확인

하는 PD수첩 제작진 최승호 PD를 협박하는 내용이 방송에서 공개되었다. 이

를 시작으로 검찰 자체적 정화노력이 이루어졌고, 결국 검찰시민위원회가 시행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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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민과 법관이 협업하는 형태를 참심제라고 한다.13)

기타 참여유형에서는 피해자를 절차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그 절차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형이다. 형사절차는 기소권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에

비해 약한 위치에 있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형사

사법절차의 진행을 통한 정의 실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와 같은 상

황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제공하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의

지원 방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지원과 형사사

법절차에서 피해자 지위 강화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절차들을 진

행하는 것이다.14)

따라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은 그 주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국가 등 모든 주체들이 대상이 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신적․심리적 원조 그리고 법률지원 등 모든 피

해자대책을 포함한다.

3. 시민의 형사사법참여에 관한 근거와 효과

오늘날 형사사법제도의 목적 및 기능은 시민의 형사사법시스템 참여

를 통한 형사사법기관의 견제 및 통제로 형사사법의 민주화와 기능화

및 세계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특히, 사법민주화는 시민의 자발적 능동

적 참여로 과거 통치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시민이 사법절차의 민주

13) 박홍규,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알마, 2014, 70-71쪽.

14) 이에 대해서는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살림, 2011, 5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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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15)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에 따르면 사법권은 국민 또는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은 사법절차의 주체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근거

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의 형사사법 참여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이념에서 근본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

의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구성하고, 구성된 사법

부에 의해 제도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시민의 사법참여는 시민들이 직접 사법에 대한 책임과 절차진행의 투

명성을 향상시켜 시민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시민의 사법참여는 시민들이 형사절차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민들의 사법참여는

형사사법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사법전문가들의 책임감을 증대

시킨다. 셋째, 시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하여 그 내부적 일들을 알 수 있

게 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즉, 시민의 사법참

여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이 될 수 있다.16)

민주주의 하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은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서

15) April Carter / 조효제 역, 직접행동, 교양인, 2010(April Carter는 국민이 헌법

에 규정된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국

가정책결정과정이나 사법참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행

동(Direct Action)’으로 표현하였다).

16) 일반시민들이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에 직접 참여해 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학습효

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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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할 수 없다. 시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의 주인이라 인식하고, 법

률가들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며,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사

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

Ⅲ. 검찰시민위원회 법률(안) 검토

1. 현행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공소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고, 이러한 권한행사에 대해 사실상 견제수단이나 통제수단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행사로 인해 사건축소․은폐,

과잉․표적․편파수사가 그동안 빈번하게 되풀이 되었으며, 이러한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부산․경남지역의 다수 검

사들이 건설업자등 지역토착세력을 통해 각종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

다는 취지의 2010년 4월 20일자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서이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찰고위간부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이

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당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

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론정화를 위해 2010년 4월 27일부터 2010년 6

월 9일까지 해당사건 조사와 결과발표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기대이하

라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냉혹한 평가로 여론을 정화시키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17)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론정화와 대처를 위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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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대검찰청은 2010년 6월에 검

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검찰개혁방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감찰시스템

의 강화 둘째, 시민에 의한 검사의 권한 통제 및 검찰문화의 개혁이다.

검찰개혁방안은 그 동안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시민들이 기대할 만한 검찰의 개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검찰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개혁이

아닌 검찰내부의 자체적 개혁이라는 점은 검찰개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검찰개혁방안 중 시민에 의한 검사의 권한통제 방

안인 현행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검찰시민위원회 설립목적

검찰시민위원회 설립목적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시민위원

회 운영지침 제1조).

17) 김준성․천정환,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방

안”, 인권복지연구, 제10호, 한국인권복지연구학회, 2011, 3-5쪽; 윤영철, “검찰

개혁방안(2010. 6)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7권 제2

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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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사건과 심의대상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

소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의 내용들이다(운영지침 제3조). 그리고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에

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대상사건으로는 ① 고위 공

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②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범죄 사건 ③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④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⑤ 기타 각급 청의 장이 위원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건 등이다.

3) 구성 

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할구역 등 지

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각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총 위원의 수는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각급 청의 장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각

급 청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

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 받거나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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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위원들 중에서 각급 청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운영지침 제4조).

4) 심의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의 출석

으로 사건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

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

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함

께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에

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운영지침 제7조). 그러나 검사

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못한다(운영지침 제10조).

2.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법률(안)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입

법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법률(안)들의 분석 목적은 검찰시민위원

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

당성 강화와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의안번호 제1813013호, 제1905345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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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재 대표발의 법안’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어 시민들에 대

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의사실 누설, 무차별 압

수․수색,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기소로 인해 무

죄가 선고된 사례 등 검찰수사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착수단계에서 결정 단계까지 시민의 통제를 받

게 하는 것은 검찰의 불법수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대검찰청은 대

검예규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제․개정(제553호) 하였고, 검찰개

혁의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

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규로 이루어지는 운영지침을 입법화를 통

해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사의 착수

단계부터 시민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며, 시민위원회 심의요청을 반드시

심사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상당부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

록 하였다.18)

제정(안)은 현재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

회 제도의 설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아동․성폭력사건 등 사회적

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사건수사, 공소제기, 불기소처

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에 시

18) 이 내용은 2011년 8월 25일 김학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천정배, 문학진,

우윤근, 강기정, 이종걸, 유선호, 박은수, 추미애, 박지원, 신건, 조영택, 이춘석

의원 등 총13인의 의원발의로 이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www.likms.assembly.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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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인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의료관련 전문분야 또는 아동․성폭력사

건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검찰수사 과정에 시민이 참여

할 기회가 확대되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해를 일정 부분 견

제할 수 있다.19)

2) ‘전해철 대표발의 법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인 내곡동 대통령사저 부지매입 의혹수사,

BBK 가짜편지사건 수사, 민간인사찰 사건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편파

수사, 불공정 수사로 일관하고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소권 불

행사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을 증폭시켰다. 기소독점

주의에 의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는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

립적이고 공정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

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시민적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기소권 불행사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당사자주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기소배심, 검찰심

사회 등 시민참여에 의한 방법으로 검찰권 행사의 민주성 확보가 가능

19) 자세한 내용은 2011년 11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김학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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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

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확

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

제정안은 기소신청대상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

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권 행

사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목

적이 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

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

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이 있지만, 검찰항고는 검찰조직 내부의 자기통제 장치이므로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고, 재정신청의 경우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에 대한 통제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또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사건이 헌법소원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해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검찰

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별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불법정치자금 수수, 조직폭력, 성폭

력 등 중요 강력사건이나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의 적정

20) 이 내용은 2013년 6월 5일 전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윤후덕, 김경협,

배기운, 전순옥, 박남춘, 서영교, 김재윤, 최원식, 이해찬, 이학영, 최민희, 민홍

철의원 등 총13인의 의원발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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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

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국가형

벌권의 통일적 행사를 담보하고 시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제도적 장점이 있지만, 검사가 소극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따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형벌권이 불공정하게 행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검찰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는 공소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수사절차, 수사기관의 권한, 사법부와의 관계, 피의자의 권리보장 등

형사절차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21)

Ⅳ.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방안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방식은 공모형식이기 때문에 시민위원의 선발

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가진 이념과 비

슷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구성원 선정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지

금의 상황에서는 검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공정성 확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21)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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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2) 또한 참여위원의 전문성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사건 등에 대한 위원

회를 소집하고 그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기소권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을 가진 경우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크

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만을 대상에 포함시켜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23)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검찰시민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

원회의 결정에 기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24) 또한 검사가 시민위원

회의 결정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실질적 효과성을 갖

추고 있지 않다. 즉, 소극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검사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직접적 통제를 받겠다는

검찰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의

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

래에서는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2) 김준성ㆍ천정환, 앞의 논문, 2011, 16-17쪽.

23) 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소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

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74-175쪽.

24) 자세한 내용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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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

청, 언론사, 모범택시운전자협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덕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거나, 각 검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직접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의해 선정된

다.25) 미국의 대배심원 선발방식은 선거인단 명부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과 대배심원 선정위원회의 추천 방식이 있다.26) 일본은 검찰심사원

후보자들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간에 심사원과 보충원을 선정하는 방식

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는 중의원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27)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은 미국의 대배심원 선정위원회의

추천 방식과 유사하다. 대배심원 선정위원회에 의한 선정 방식은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고, 심의절차 진행에 원활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선

25) 이와 같이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이행하기

때문에, 검찰의 여러 가지 부패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가 정작

검찰비리 사건과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연예인 MC몽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론재판의 장이 되거나 심지어 검찰의

꼭두각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용태, “검찰권의 헌법

적 의미와 통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10쪽 참조).

26) 이성기,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Grand

Jury)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법학논집, 제3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480쪽.

27) ‘검찰심사회’는 중의원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에서 11명의 심사원을 선정하기 위

해 ‘무작위추첨방식’을 이용한다(검찰심사회법 제4조). 다만, 학교교육법에 규

정된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되고

(같은 법 제5조),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조인과 정무직공무원인 장관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자도 심사원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6조).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직무에서 제척된다(같은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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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법률전문가나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편향될 가능성

이 높아 민주적 통제라는 근본적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검

찰시민위원회는 위원 선정에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위원선

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문가나 지역의 명망가가 아닌 일

반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고(思考)와 법감정을 수사절차와 기소절차에

투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의 공정성

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

대하여 사법절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선정과정

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의 변경

이 요구된다.28)

2.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인정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 의

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검사의 재량에 의해 시민위원회의 개최여부가 결

정되고, 심의결과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권의 권한행사

에 대한 견제 및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

다.29) 미국의 대배심의 경우에도 중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대배심의 의

28) 김재봉, “기소절차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기소심사회 도입방안-일본 검찰심

사회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2, 164-165쪽.

29) 미국의 기소배심 결정이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되고,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도

2004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심사회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박현정,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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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일본은 검찰심사회 결과에 대한 법적 기

속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 검찰심사회법 개정을 통해 검찰

심사회의 결정에 법적 기속력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정한 절

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검찰심사회가 내린 기소상당 또

는 불기소부당의 결정에 즉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

보받은 검찰관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린 후 검찰심사회가 이에 대한

두 번째 심사를 통해 기소상당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이 지정한 변

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30) 따라서 시민참여에 의한 검찰시민위원

회가 검사의 권한을 견제 및 통제하고 이를 통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검찰시민위원회

의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3. 검찰시민위원회 지정변호인에 의한 공소제기 및 유지

검사에 의해 내려진 불기소처분을 검찰시민위원회가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검찰의 동일체 원칙에 따라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이 개인적 의지로 수사나 기소의지를 가지

지 않는다면, 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구형을 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 검찰심사회법을 통해 검찰심사회는 2단계 심사

를 거치고 기소상당의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정한 지정변호사가 공소를

제16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7-8쪽; 오정용, “일본의 검찰심사

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

국형사법학회, 2011, 341-343쪽; 이재협, “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

찰-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국 배심제의 논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67-369쪽).

30) 윤지영, 앞의 책, 2011,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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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해 기속력을 부여받게 된다.31)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도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2) 따라서 공

소유지 업무를 법원이 정한 지정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검찰시민위원회의 대상사건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의에 의한 기

소가 요구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법원이 지정변호사를 통해 공소제기

와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

며, 실효성 확보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33)

4.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배려

시민들의 다양한 일반적 상식과 보편적 법감정을 수사 및 기소단계에

31) 2004년 개정 이전의 ‘검찰심사회법’에서는 ‘기소상당’ 또는 ‘불기소부당’의 결정

이 검찰의 새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권고적 효력만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법원도 검찰심사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東京裁判, 訟務

月報, 1972年 2月號 참조).

32)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법원에 신청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통해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

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이 법원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헌법상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공소권행

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태명, “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

신청제도”, 형사정책연구, 제8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84-89쪽; 박광현,

“재정결정의 불복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3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

소, 2012, 264-266쪽; 박흥식,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 법학연구, 제24

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463-472쪽; 조기영,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법조연구, 제59권, 한국법조협회,

2010, 114-117쪽).

33) 윤지영, 앞의 책, 2011,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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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하기 위해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전문가나 지역사회의 명망가로

구성되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그 기회가 열려있어

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4)

미국의 경우는 대배심 심리에 대해 밀행성의 원칙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신체적 장애자를 배심원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줄 통역인의 예외적인 참석을 명시적

으로 제도화 하였다(F.R. Crim. P. § 6(d)(2)). 또한 일본 검찰심사회의

사무국은 시각, 청각, 언어 등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심사원이나 보충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별

도의 매뉴얼을 준비해 놓고 있다.35) 형사재판 전(前)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사법절차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

체적, 정신적, 사회적 약자들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다양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미국은 영국의 식민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보호제도로 여겼던 대배심

이 비록 검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어 왔지만, 오

랫동안 범죄자에 대한 기소의 역할과 무고한 시민들을 부당한 소추로부

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대배심제도는 미국의 형사사법체계

34) 박호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15, 157-158쪽.

35) http://www.courts.go.jp/kensin(2015. 7.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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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초기 검찰심사

회제도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실패 및 다양

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났고, 종국에는 검

찰심사회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고재판소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

양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설명과 홍보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

울였다. 따라서 검찰시민위원회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제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을 내릴 수 있는 국가권력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기관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과잉수사, 밀어붙이기식의 기소, 심지

어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적정한 소추권행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은폐, 편파수사 및 과잉수사가 그동안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도 사실이며, 검찰조직 자체도 권위적, 폐쇄적 관료주의에 빠져 검찰

권이 시민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민의 사고(思考)

와 동떨어진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사왔다.

검찰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찰통제장치가 마련

되어야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시민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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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검찰은 스스로 기소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심정으로

검찰권행사에 시민의 견제 및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시민위원

회를 설치한 것은 시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약해진 것에 반응하여 검

찰 스스로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지만, 개혁을 위한 기

본적 토대 마련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통

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행성과

로 판단해 볼 때 소극적인 운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검찰개혁을 위해 미국의 기소배심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시민의 견제

및 통제 그리고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공정

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제도에 대한 많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시

민위원회제도가 현재와 같이 검찰소속 위원회 중의 하나로 검찰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

속적 이행을 위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

유에서 조속히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대

한 기속력도 부여해야한다.

<논문 접수 : 2016. 7. 17, 심사 개시 : 2016. 8. 23, 게재 확정 :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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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Civil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

Park, Ho­Hyun․Kim, Jong­Ho․Back, Il­Hong

Korea public has too much power, citizen distrusts prosecutor 
because of this prosecutions excess power and its abuse of such 
power. Therefore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recently in 
Korea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zation of prosecution is 
the keyword on the spot. In this paper I give emphasis the 
importa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in order to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especially prosecutors discretion 
on the stage of charging crimes, and search the of democratic 
control and participation together. I examined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of Japan as a specific and useful model of direct control of citizens 
over the prosecutorial direction. In Korean,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is in force.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ial power. This 
system after the model of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of Japan. When we control 
prosecutorial power, we must continue to watch the tw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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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and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in according with the 

primary purpos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exerting proper authority 
and function is that all of citizens should have ownership in running 
the country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 Key Words : Grand jury, Prosecutorial Power, Reform of the Prosecution,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Civil Control Commission,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